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324

○ 발 의 자 : 박수빈 의원 외 25명

○ 발 의 일 : 2024년 12월 26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22.6%→24%)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지방자치법」제196조,「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을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생

략)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

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

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

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② ----------------------

------------------------

------------------------

------ 100분의 24---------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재원조정교부금은 현행 시세인 보통세의 22.6%를 재원으로 하고,

재원의 90%를 일반조정교부금,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

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산출하여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음.

※ 레저세분(장외발매소 신고납부액의 20%) 및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해당 세입의

62%)은「지방재정법」제29조의 2에 따른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구의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

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

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

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

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

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

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

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조정교부금 제도 ]   

  □ 개  요
 ㅇ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재  원 : 市 보통세의 22.6%, 레저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62%
 ㅇ 구  분 : 일반·특별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 일반조정교부금(보통세 22.6%의 90%) :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교부(월별)

   - 특별조정교부금(보통세 22.6%의 10%) :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교부(수시)

   - 레저세분(장외발매소 신고납부액의 20%) : 구별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월별)

   -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해당 세입의 62%) : 구별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월별)

 □ ’25년 조정교부금 규모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A-B)본예산(A) 본예산(B) 최종예산(C) 집행액(D) 집행률(D/C) %
계 42,881 41,718 42,657 42,657 100% 1,163 2.8%

보통세분 42,651 41,496 42,440 42,440 100% 1,155 2.8%
일반조정교부금(90%) 38,386 37,346 38,196 38,196 100% 1,040 2.8%
특별조정교부금(10%) 4,265 4,150 4,244 4,244 100% 115 2.8%

레저세분 199.6 222 217 217 100% △22.4 △10.0%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30.5 - - - - 30.5 (신설)

(단위 : 억원)

 □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① 기준재정수요액
   -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해 얻은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

산하여 산정 [조례 제8조 제1항]  
  ② 기준재정수입액
   - 해당연도의 세입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

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추계하여 산정 [조례 제9조 제1항] 
  ③ 조정률 
 -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

달하는 때에는, 조정률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 [조
례 제6조 제2항]

조정률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 합산액+일반조정교부금 총액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합산액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 = 기준재정수요액 × 조정률 – 기준재정수입액



○ 그동안 조정교부율 인상 경과를 보면 2010년 의원발의안(취·등록세의

60%)과 2012년 시장제출안(보통세의 20%)의 위원회 대안으로 2014년

부터 보통세의 21%로 조정되었고, 2015년 시장제출안(보통세의 22.76%)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2016년부터 보통세의 22.6%로 인상되었음.

○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대(2024년 26.4%)인 점을 감안할 때,

부실한 재정상태는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

- 본 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치구의 재원

보장을 강화하여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조정교부율 인상 경과 ]   

   

발의자 발의일 내 용 비 고

김현기의원

외 13명

2007.

06. 25

-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취득세 및 등

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

- 임기만료 페기

강희용의원

외 39명

2010.

10. 06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위원회 대안>

보통세의 100분의 21

(2014년부터 시행)

※ 부칙에서 2013년도는

20.5%
시 장

2012.

10. 23

- 교부율을 취․등록세 합산액 100분의

50에서 보통세 100분의 20으로 조정

김연선의원

외 19명

2013.

11. 05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
- 임기만료 페기

시장
2015.

10.30.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1%에서 22.76%로 상향 조정

<위원회 수정안>

보통세의 100분의 22.6

(2016년부터 시행)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다만, 조례상 제도 변경을 통한 교부율 인상은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재정보전 등 정책적인 지원에 비해

한번 인상한 교부율의 인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서울시의 대규모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

지며 서울시 세출결산 중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3.4%로 타 지자체

(6개 광역시)의 1.7배에 달하는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최근 5년간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

19조 9천억원에서 2023년 18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

18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득세의 증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보통세 징수 현황 ]  

○ 조정교부금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6년 교부율 상향 이후

10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자치구 수입의 감소로

충족도가 미달(96.2%)되었음.

- 출처: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및 제도 개편 연구”(서울연구원)

 



○ 2025년 예산 기준 현행 교부율(22.6%)로 조정교부금 교부 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97.2%(강남구 제외)이고, 본 개정안 교부율(24%) 적용시는

99.1%(강남구 제외)이며, 참고로 올해 예산 기준으로 충족도 100%를

가정한 교부율은 24.68%임.

[ (현행) 2025년도 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내역 ]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구    분
2025년도 조정교부금

총 액 일반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배분 전 배분 후

일반조정교부금 등 3,861,613 3,838,599  19,960 3,054 70.6% 99.2%
종  로  구 73,015 72,301  714 - 81.4% 97.2%
중 구 18,327 17,717  611 - 93.2% 97.2%
용  산  구 82,575 82,575 - - 79.4% 97.2%
성  동  구 126,417  126,417 - - 69.2% 97.2%
광  진  구 159,617  159,617 - - 63.9% 97.2%
동 대 문 구 202,106  198,403 3,703 - 58.6% 97.2%
중  랑  구 213,750  212,242 1,508 - 56.1% 97.2%
성  북  구 241,635  240,864  771 - 53.2% 97.2%
강  북  구 219,763  218,203 1,560 - 52.5% 97.2%
도  봉  구 212,629  211,238 1,391 - 51.3% 97.2%
노  원  구 281,454  281,454 - - 53.1% 97.2%
은  평  구 236,725  236,725 - - 55.1% 97.2%
서 대 문 구 168,298  168,298 - - 63.1% 97.2%
마  포  구 123,918  120,864 - 3,054 75.0% 97.2%
양  천  구 172,012  172,012 - - 63.2% 97.2%
강  서  구 213,826  213,826 - - 64.5% 97.2%
구  로  구 202,201  202,201 - - 60.3% 97.2%
금  천  구 150,179  150,179 - - 63.3% 97.2%
영 등 포 구 107,854  103,750 4,104 - 78.8% 97.2%
동  작  구 164,934  164,934 - - 63.1% 97.2%
관  악  구 232,183  231,107 1,076 - 55.0% 97.2%
서  초  구   9,847  9,847 - - 95.6% 97.2%
강  남  구   2,310  - 2,310 - 131.5% 131.5%
송  파  구 64,788 64,788 - - 88.3% 97.2%
강  동  구 181,250  179,037 2,213 - 66.4% 97.2%

특별조정교부금 426,511



[ 교부율 24% 개정시 자치구별 배분 내역 ]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구    분
2025년도 조정교부금

총 액 일반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배분 전 배분 후

일반조정교부금 등   4,099,402   4,076,388  19,960 3,054 70.6% 100.9%
종  로  구 81,582  80,868  714 - 81.4% 99.1%
중 구 26,605  25,994  611 - 93.2% 99.1%
용  산  구 91,243  91,243 - - 79.4% 99.1%
성  동  구      134,862 134,862 - - 69.2% 99.1%
광  진  구      168,591 168,591 - - 63.9% 99.1%
동 대 문 구      211,716 208,013 3,703 - 58.6% 99.1%
중  랑  구      223,415 221,907 1,508 - 56.1% 99.1%
성  북  구      251,886 251,115  771 - 53.2% 99.1%
강  북  구      228,912 227,352 1,560 - 52.5% 99.1%
도  봉  구      221,243 219,852 1,391 - 51.3% 99.1%
노  원  구      293,400 293,400 - - 53.1% 99.1%
은  평  구      247,259 247,259 - - 55.1% 99.1%
서 대 문 구      177,543 177,543 - - 63.1% 99.1%
마  포  구      134,120 131,066 - 3,054 75.0% 99.1%
양  천  구      181,479 181,479 - - 63.2% 99.1%
강  서  구      226,074 226,074 - - 64.5% 99.1%
구  로  구      212,470 212,470 - - 60.3% 99.1%
금  천  구      158,465 158,465 - - 63.3% 99.1%
영 등 포 구      118,423 114,319 4,104 - 78.8% 99.1%
동  작  구      173,980 173,980 - - 63.1% 99.1%
관  악  구      242,427 241,351 1,076 - 55.0% 99.1%
서  초  구 20,946  20,946 - - 95.6% 99.1%
강  남  구  2,310   - 2,310 - 131.5% 131.5%
송  파  구 78,327  78,327 - - 88.3% 99.1%
강  동  구      192,125 189,912 2,213 - 66.4% 99.1%

특별조정교부금      452,932 　



[ (참고) 충족도 100% 기준(교부율 24.68%) 자치구별 배분 내역 ]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구    분
2025년도 조정교부금

총 액 일반조정교부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배분 전 배분 후

일반조정교부금 등 4,214,900 4,191,886  19,960 3,054 70.6% 101.8%
종  로  구 85,744 85,030  714 - 81.4% 100.0%
중 구 30,625 30,014  611 - 93.2% 100.0%
용  산  구 95,453 95,453 - - 79.4% 100.0%
성  동  구 138,964 138,964 - - 69.2% 100.0%
광  진  구 172,950 172,950 - - 63.9% 100.0%
동 대 문 구 216,384 212,681 3,703 - 58.6% 100.0%
중  랑  구 228,110 226,602 1,508 - 56.1% 100.0%
성  북  구 256,866 256,095  771 - 53.2% 100.0%
강  북  구 233,355 231,795 1,560 - 52.5% 100.0%
도  봉  구 225,427 224,036 1,391 - 51.3% 100.0%
노  원  구 299,202 299,202 - - 53.1% 100.0%
은  평  구 252,375 252,375 - - 55.1% 100.0%
서 대 문 구 182,033 182,033 - - 63.1% 100.0%
마  포  구 139,074 136,020 - 3,054 75.0% 100.0%
양  천  구 186,078 186,078 - - 63.2% 100.0%
강  서  구 232,024 232,024 - - 64.5% 100.0%
구  로  구 217,458 217,458 - - 60.3% 100.0%
금  천  구 162,489 162,489 - - 63.3% 100.0%
영 등 포 구 123,556 119,452 4,104 - 78.8% 100.0%
동  작  구 178,374 178,374 - - 63.1% 100.0%
관  악  구 247,402 246,326 1,076 - 55.0% 100.0%
서  초  구 26,336 26,336 - - 95.6% 100.0%
강  남  구 2,310 - 2,310 - 131.5% 131.5%
송  파  구 84,903 84,903 - - 88.3% 100.0%
강  동  구 197,408 195,195 2,213 - 66.4% 100.0%

특별조정교부금 465,765 　



○ 서울시 재정여건 관련, 행정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역단위

대규모 투자사업(강북권 대개조 투자 총 3조 8천억원 등)과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재정지원(2025년 6,724억원)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중인 바, 교부율

인상(22.6% → 24%)에 따른 추가예산(2025년 기준 2,642억원) 투입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준은 아닌지, 광역단위 사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또한, 서울시 재원을 자치구로 이전하는 방안은 사실상 자치구(구청장과

구의회)의 재정권으로 귀속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울시 채무액은 2024년말 기준 11조 4천억원이고 채무

비율은 21.6%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부채비율(13.77%)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강북권 대개조 투자계획 ]
 (단위 : 억 원)

합계 기투자 2024 2025 2026 2027 이후
3조 8,264 2,051 1,308 2,161 5,892 2조 6,781

[ ’19~’25년 지하철·버스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억 원)

 

연도별 예산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하철 소계 569 1,153 2,037 4,636 4,559 4,139 3,124
교통공사지원 - - 1,000 3,458 3,550 2,300 1,000
9호선·경전철 569 1,153 1,037 1,178 1,009 1,839 2,124
버스 소계 3,113 2,075 5,006 8,608 9,381 4,376 3,600

버스 준공영제 2,915 1,705 4,561 8,113 8,914 4,000 3,200
마을버스 지원 198 370 445 495 467 376 400



[ 최근 10년간 채무 현황 ]   (단위 : 억 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규모는 2023년 결산 기준

총 4조 6,963억원으로 광역시 평균(6,129억원)의 7.7배 수준이며,

전체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6개 광역시 평균

(7.7%)의 1.7배 수준임.

구 분 교부율 (개정년도)
’23년 교부금 규모(결산기준, 억원)

연평균 증가율
(’18~’23년)

세출 대비 비중
(일반회계 기준)

서 울 22.6% (’15년) 46,963 7.4% 13.4%
광역시평  균 22.03% -    6,129 6.7% 7.7%
부 산 23.0% (’20년)    10,620 10.1% 8.5%
대 구 22.29% (’15년)      6,750 8.5% 8.2%
인 천 20.0% (’13년)      8,156 5.7% 7.9%
광 주 23.9% (’17년) 4,265 5.9% 7.1%
대 전 23.0% (’16년) 4,023 6.2% 7.3%
울 산 20.0% (’15년) 2,961 5.9% 7.0%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한편,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통한 복지재원 이양 및

경제활성화에 따라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이 상향될 경우 교부율을

낮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시 교부금에 대한 자치구의 의존성 강화 및

재정확보 노력 약화, 시 재정력 약화에 따른 문제(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인프라 구축 지연 등), 상대적으로 상이한 자치구별 교부금 증가액에 따른

자치구 간 이해관계 및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연   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채무잔액 34,230 34,770 37,451 38,356 55,713 81,422 107,749 118,980 114,425 114,057
채무비율 19.3% 17.8% 17.9% 16.1% 17.1% 19.9% 22.6% 20.2% 20.1% 21.6%

연간이자액 1,198 743 1,284 587 1,167 1,512 1,720 2,002 1,804 1,936



○ 결론적으로 아직 미약한 수준인 자치구 재정자립도(2024년 평균 26.4%)를

감안하여 자치구의 재원 보장 강화를 위해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함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광역행정 차원의 투자사업이 위축될 가능성, 서울시 채무수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교부율 인하 가능 여부 등 본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근본적으로 자치구가 적정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및 세원 조정 등 관련 법령 개정 노력 및 자치구의

자체 재원징수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방안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참고자료 >

전국 광역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  ※ 행정국 제출자료

ㅇ 市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채무비율 : 20.1%   ※ 25개 자치구 채무 없음

    - 채무잔액÷최종예산(일반·특별회계+기금) = 11조 4,425억원÷56조 9,156억원

 ㅇ 전국 시․도 채무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서울 13.03 12.07 20.48 19.50 19.26 17.82 17.93 16.14 17.06 19.86 22.62 20.15 20.10
부산 32.09 30.88 27.81 27.98 24.28 21.91 20.87 19.90 18.52 18.05 20.96 17.55 17.79
대구 35.82 31.84 28.14 28.19 22.64 21.53 20.47 19.36 17.92 14.99 19.38 18.91 20.27
인천 37.71 33.04 36.10 37.53 33.40 30.41 21.86 19.94 15.22 12.55 12.13 11.87 11.58
광주 20.69 20.49 20.07 21.50 21.69 21.48 19.49 17.87 14.36 13.61 15.22 17.19 20.24
대전 18.4 17.46 16.72 15.30 14.25 13.30 11.90 10.17 8.83 10.39 10.45 12.08 15.65
울산 21.71 15.77 17.12 16.05 15.46 14.43 14.53 16.34 17.08 16.26 18.53 17.56 13.66
세종 - 39.12 16.49 11.21 6.83 4.80 6.32 6.74 9.62 13.37 14.30 14.45 13.11
경기 19.65 13.01 20.13 18.94 16.46 13.39 10.74 8.98 6.63 4.53 8.92 9.12 11.63
강원 21.25 13.51 17.76 17.30 16.40 14.03 14.81 14.33 12.87 11.69 12.48 12.18 12.32
충북 19.76 8.23 15.91 15.49 14.77 14.31 13.77 12.47 11.53 10.50 10.54 10.75 12.44
충남 18.97 11.12 16.98 15.62 13.58 12.16 11.21 9.73 7.68 8.14 9.96 11.01 12.90
전북 15.1 11.27 14.17 13.87 13.02 11.45 11.64 10.33 7.94 6.92 6.61 6.62 7.15
전남 19.26 11.34 15.26 15.50 14.50 13.62 13.07 13.23 11.92 11.00 10.76 11.13 12.51
경북 15 10.36 13.35 13.12 13.05 13.0 14.15 13.76 12.29 11.98 12.65 10.34 10.38
경남 21.88 14.38 15.46 10.87 7.22 5.47 4.88 4.62 5.15 6.22 8.17 9.39 8.29
제주 22.84 21.51 16.14 14.48 11.98 9.36 5.98 5.74 7.42 10.07 10.01 14.28 14.00

  * ’13년부터 교통공사 도철공채를 포함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 산정


